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–639호

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

산업단지계획 변경(안), 환경영향평가서 초안, 

교통영향평가서, 재해영향평가서 등 공람, 

의견청취 및 합동설명회 개최 공고

「산업단지 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」 제9조 및 같은 법

시행령 제7조에 따라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의

산업단지계획 변경(안), 환경영향평가서 초안, 교통영향평가서, 재해

영향평가서 등에 대해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람 및 합동설명회

개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. 5. 2.

국토교통부장관

1. 사업개요
❍ 사 업 명 :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

❍ 위 치 :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로 55, 한양대학교 일원

❍ 개발기간 : (기정) 2020년 10월 ~ 2024년 12월

(변경) 2020년 10월 ~ 2025년 12월

- 1단계 : 2020년 10월 ~ 2025년 6월

(한국토지주택공사, 한양대학교)

- 2단계 : 2025년 1월 ~ 2025년 12월(한양대학교)

❍ 사업면적 : (기정) 78,605㎡

(변경) 184,130㎡(1단계 : 78,605㎡, 2단계 : 105,525㎡)



❍ 사업시행자 : 한국토지주택공사, 한양대학교

       - 1단계 : 한국토지주택공사, 한양대학교

- 2단계 : 한양대학교

2. 산업단지계획 주요 변경사항

❍ 사업지구 확장((증)105,525㎡), 산업시설용지 및 복합용지 확대, 지원시설

신설 등 산업단지계획 변경

3. 합동설명회 개최

  ❍ 일 시 : 2024. 5. 10(금) 14:00
  ❍ 장 소 :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컨퍼런스홀 4층 중강당
  ❍ 내 용 : 산업단지계획 변경(안),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, 교통영향평가서,  

재해영향평가서 등

4. 주민공람 및 의견제출

❍ 공람기간 : 2024. 5. 2. ~ 2024. 6. 3.

❍ 공람내용 : 산업단지계획 변경 (안), 환경영향평가서 초안, 교통영향

평가서, 재해영향평가서 등

❍ 공람장소 : 안산시청(산업진흥과), 화성시(기후환경과), 안산시 상록구

사동 행정복지센터, 화성시 새솔동 행정복지센터, 한양대학교 
에리카캠퍼스(캠퍼스혁신파크사업팀),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

남부지역본부(단지사업처 단지사업1팀)

❍ 의견제출 :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 작성 제출

(공람장소 직접제출 또는 우편/FAX)

  ※ 우편 / FAX 제출처
   - 안산시청 산업진흥과 :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685 산업지원

본부 산업진흥과 / FAX) 031-481-3594
   - 화성시 기후환경과 :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470 환경사업소 기후환경과

/ FAX) 031-5189-1811
   -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캠퍼스혁신파크사업팀 :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

한양대학로 55 캠퍼스혁신파크사업팀 / FAX) 031-400-5990



  ❍ 제출내용 : 공람내용에 대한 의견
❍ 관계도서 : 공람장소에 비치,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자료는 국토

교통부, 경기도 안산시청, 화성시청 홈페이지에 게시

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전문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

(https://www.eiass.go.kr/)에 게시

5. 기타사항
  ❍ 본 공고문은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 안산시, 화성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

게시, 중앙 일간신문 및 경기도 일간신문에 게재하였으며, 공람 및 합동

설명회 개최일정에 대하여는 별도 통보하지 않고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.
  ❍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산업진흥과(☎031-481-2855), 한양대학교

에리카 캠퍼스 캠퍼스혁신파크사업팀(☎031-400-4467)으로 문의하시기 
바랍니다. 



< 서식 >

의 견 제 출 서

사 업 명 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

사 업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로 55, 한양대학교 일원 

사 업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, 한양대학교

의 견 제 출 자
 성명  연락처(※ 개인정보 제공 동의시 기입)

의견내용

산업단지계획 

변경(안)

환경영향평가서

(초안)

교통영향평가서

재해영향평가서

기타

   「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」제9조에 따른 의견을 

제출합니다.

2024년     월     일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출자                     (서명 또는 인)  

 

 국토교통부장관 귀하


